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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1. 양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
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

된다.

2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․ 또

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,
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3. 제 항 및 제 항에 규정된 원칙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일부가 된 위생1 2 ｢
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에 따라 적용된다.｣

4.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협의 및 정보교환의 수

단을 제공하고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합리

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의 접촉선,
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한다.7-1)

가.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농림부 그리고, .
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농산식품수의청. ,

양 당사국간 의사소통 및 필수적인 정보교환은 영어로 한다 접촉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협정 발효 후7-1) .
가능한 조속히 교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양 당사국간에 합의된 그 밖의 수단. ,
을 활용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.


